
환매가격결정방법

특례법 및 같은법시행령에는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된 경우 어떠

한 방법으로 정당한 환매가격을 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, 같

은 법 제9조 제1항, 제3항,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,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, 환매권 행사 

당시의 환매대상토지의 가격, 즉 환매권 행사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금액이 협의취득 당시 사업시

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 당시까지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

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같은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때 지급한 보상금의 상당금

액이 그 환매가격이 되는 것이 그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, 환매권 행사 당시의 환매대상토지의 

가격이 현저히 상승하여 위 보상금에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도 마

찬가지로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환매가격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인 

만큼, 그 경우의 환매가격은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하려면 위 보상금에다 환매대

상토지의 환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위 보상금에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

공제한 금액을 더한 금액, 즉 '보상금+｛환매당시의 감정평가금액-(보상금ⅹ지가변동률)｝로, 지가

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려면 환매대상토지의 환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위 보상금에 인근 유사토

지의 지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, 즉 '환매당시의 감정평가금액-(보상금ⅹ지가상승률)'로 산

정하여야 한다. (대법원 2000.11.28. 선고 99두3416 판결) ※같은 뜻의 판례 : 대법원 1994.05.24 

선고 93누17225 판결 ; 서울행정법원 1999.08.25 선고 99구2436 판결


